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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미래성장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하여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환경세제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환경세 및 환경관련 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환경피해

비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환경자원 사용에 대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자원 사용에 따른 가치는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환경세 부과를 통해 

통제하게 된다.

이상적인 환경세의 적정수준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소위 피구비안 수

준(Pigouvian level)에서 결정된다. 환경세 부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저감비용을 최소화 할 수 

1) 본고의 주요 내용은 김승래(2009, 2010)를 발췌 및 수정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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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지라도 오염원인자 개개인은 환경세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

서는 환경세와 환경관련 부담금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환경규제의 목표가 단지‘오염저감목표 달성’이라면 환경기준 설정이나 직접 규제방식 보다 더 큰 

유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세 부과에 따른 장점은 총 저감비용의 최소화하고,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인의 제공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활용의 원천을 제공한다. 단순 배출허용

기준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환경세는 오염물질을 저감의 지속적 유인을 제공한다. 즉 환경세 부과는 오염원인자에게 기술진보의 

유인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진보는 오염 저감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환경관련 세

제는 보통세나 환경관련 목적세로서의 정부에 세수를 제공한다. 이 같은 환경세수는 소득재분배 기능

의 강화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지원 등 각종 정부 사업의 재원마련으로 활용에 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환경세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 세율 결정, 배출량 구간에 따른 연계, 각종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의 보완 문제와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에 각국의 정부는 환경 질 개선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상의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대체로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탄소세 등 시장기반

의 원리가 도입된 환경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환경세 부과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신규 환경세를 개발하여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과세되고 있

는 세금 중에 친환경적 과세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

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OECD의 여러 국가들은 휘발유의 경우 무연휘발유와 유연휘발유의 과세

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되고 있으며 이미 독일, 노르웨

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자동차세 부과시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수준과 관련하여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세금의 재구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과세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세제의 초기 단계로는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이

나 보조금지원의 강화가 있다. 가령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카, 그린카 등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취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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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세 감면이나 면세ㆍ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외부비용(혼잡비용, 도로파손 등)

을 자동차 소비행위에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승용차 부문으로 과세대상을 확

대하거나, 과세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이 

아닌 CO2 배출량 등급 및 연비 등에 기초하여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집중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환경용량 압력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

가 각국 정부는 전반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환경보호 목표와 고용촉진, 성장잠재력 확충 등 일반 경제 

정책적 목표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표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주요 범주 및 예시

이러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조세원칙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기타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환경관련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 설정 및 재정운용방식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세율 설정 및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 자동차, 기타 오염 물질이나 환경유해 행위 

주요 범주 대상 및 예시

1. 환경유해 조세지원 및 
   보조금 철폐 

 - 환경에 유해한 조세지원 및 보조금은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OECD국가에서 
농업, 에너지, 전력, 도로운송, 물공급, 산업 및 농업용수, 수산업 등 분야에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유발(에너지과소비를 부추기고 수요관리효과를 상쇄) 

 - 석탄, 특정용도 석유류, 전력, 물, 비료, 폐기물, 농업투입물, 일부 오염산업, 수송, 
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폐지   

2. 신규 환경세 도입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탄소저감형 세제 강화 등 

3. 기존 환경세제 강화 및  
   세입비중 조정 

 - 배출부과금(수질, 대기), 환경 및 수질개선 부담금, 교통세, 유류특소세, 석유류 수입/
판매부과금, 자동차관련 세제, 석탄판매부과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금, 쓰레기종량
제,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수수료, 유독물질 부담금, 항공기소음부담금, 자원채취 사
용료, 농지 및 산림 조성비,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의 합리화

4. 환경관련 정부지출 및 
   투자 확대

 - 그린카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에너지절약형 산업, 친환경 제품 및 청
정기술(R&D), 환경보전 산업,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수소에너지 보급 등에 대
한 세제 및 재정지원, 인력 및 자본투자 촉진, 가속감가상각 적용  

자료 : 김승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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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부과되는 환경관련세제(부담금 포함)는 특정의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단

순히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환경관련세제를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일반적’경제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자동차 부문의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해외의 주요 정책사례와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우리

나라의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주요 쟁점 및 개편방향을 알아본다.

 

Ⅱ. 해외 정책사례와 평가

1. 주요국의 해외사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지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비

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환경오염 경감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

는 조세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기존세제에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현행 세제

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혹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과세표준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경우에는 연비와 CO2 배출

량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연료효율 향상은 물론 CO2 배출량 감축을 목표하는 것으로 주요국들은 자동

차의 취득과 보유단계로 구분하여 CO2나 연비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다.

EU는 2015년까지는 신규로 제작되는 비업무용차량(passenger cars)에 대해 CO2 배출량을 현재의 

175.9g/㎞에서 130g/㎞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2020년까지는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 한도를 1km 주행에 95g으로 낮춘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CO2 배출량(또는 연료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도입하는 EU회원국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리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연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

는 등 연료효율 향상과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동시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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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국가의 자동차관련 과세방법(연비 또는 CO2 기준)

구 분 세목 과세횟수1) CO2 또는 연비 비고

오스트리아 자동차연료소비세 1회 연비, CO2 
- 구매시 CO2 배출량에 따른 Bonus-Malus 체계(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 지급)

벨기에 자동차소비세 1회 CO2 - Bonus-Malus 체계

사이프러스
자동차등록세 1회 실린더, CO2 - 하이브리드차나 대체연료차에 대해 장려금 지원

자동차세 순환 실린더, CO2 - 150g/km 이하인 경우 배기량 기준 세액 외 15% 감면

덴마크 자동차연료소비세 순환 연비
- 연료형태(휘발유와 디젤)에 따라 
 차등ㆍ누진과세

핀란드
자동차세등록세 1회 CO2 -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 12.2%(60g/km), 48.8%(360 g/km)

자동차세 순환 CO2 - 2010년부터 적용(이전에는 차량 무게에 근거하여 과세)

프랑스
자동차등록세
(CO2 고배출차)

1회 CO2 - Bonus-Malus 체계

독일 자동차세 순환 CO2 - 120g/km이상일 경우 CO2g/km마다 2유로(2011년까지) 

아일랜드
자동차등록세 1회 CO2 - 모든 차종에 대해 동일ㆍ누진세율

자동차세 순환 CO2 - 모든 차종에 대해 동일ㆍ누진세율

이탈리아 자동차소비세 1회 CO2 - 대체연료차(CNG, LPG, 전기, 수소 등)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룩셈부르크 자동차세 순환 CO2
- 연료형태(휘발유와 디젤)에 따라 
 차등ㆍ누진과세

말타
자동차등록세 1회 CO2 - 차량 등록가와 차량 길이도 동시 고려

자동차세 순환 CO2 - 첫해 5년동안 CO2만 기준, 그 외 차령 고려 과세

네덜란드
자동차등록세 1회 CO2

2) - CO2배출량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차, 하이브리드차에 차등

자동차세 순환 CO2 - 휘발유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

포르투갈
자동차소비세 1회 CO2

- 휘발유차, 디젤차, LPG,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차등ㆍ누진
과세

자동차순환세 순환 CO2 - 모든 차종에 대해 동일과세ㆍ누진세율 적용

루마니아 자동차등록세 1회 CO2 - 하이브리드차 등 면제

스페인 자동차등록세 1회 CO2 - 모든 차종에 대해 누진세율적용

스웨덴 자동차세 순환 CO2 -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 고정세율 적용

영국 자동차세 순환 CO2 -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3)ㆍ누진세율 적용

    주 : 1) ‘순환’은 보유에 따른 과세로 매년 부과하는 과세 형태를 의미
           2) 가격에 근거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나, CO2 기준으로 연료형태별로 Bonus-Malus 체계
           3) 201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차에 대해 통합 
자료 : ACEA(2009)와 OECD(2009)에서 각국별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 김승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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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럽

영국은 자동차 보유세를 연료형태와 CO2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재 자동차

보유세인 Vehicle Excise Duty(VED)는 2001년 3월 이후 신규차량에 대하여 CO2 배출량과 연료형태에 

따라 부과하고,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조장하

기 위해, 1998년까지 단일세율로 부과되던 자동차세(VED)를 차등과세로 전환하였다.

1998년에 엔진크기, CO2 배출량 및 연료형태를 고려하여 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노동당에 의해 

도입된 자동차세제는 2001년 3월 이후 신차에 대해 CO2 배출량에 근거하여 4구간 누진적으로 설계되

었으며,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신차에 대한 과세구간은 2002년 5구간, 2003년 6구간으로 

확대 변경하였다. 이 때 CO2 배출량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2001년 3월부터 Y-registration제도 시행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신차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하므로,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크기와 차령을 과세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이후 신차에 대한 과세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2006년 3월부터 7구간 적용하고 

기존차량에 대한 배기량 기준세율을 약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2008년 11월 Pre-Budget Report에

서 자동차세의 환경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단계의 과세구간을 13구간으로 더욱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최근 프랑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CO2 배출량에 근거한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를 도입하여 EU 회원국 간에 기존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처음 1회 등록된 승용차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CO2 배출량에 근거하여 저배출차 구입자에 대해

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고배출차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현 CO2 배출량 평균 176g/km을 2012년

까지 130g/km를 목표로 하여 신차 구매 시 프리미엄 제공(최고 60g/km 이하 5,000유로)하고 최소 15년 

이상된 차량 폐차 시 300유로의‘super-bonus’지급한다. 또한 160g/km이상의 차량구매시 세금부과

(250g/km이상 배출시 최고 2,600유로). 또한 매 2년마다 부과 기준은 5g/km씩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유단계에서는 마력, CO2 배출량 및 차량 중량에 따라, 프랑스 내

에서 첫 1회 등록되는 승용차에 대해 CO2 배출량에 따라 차등과세한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 구입 차량과 2006년 7월 이후 판매 차량의 경우에, CO2 배출량에 근거하여 법인승용차(Company 

Car)에 대해서도 차등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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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의 자동차세(VED)

(단위 : 파운드) 

(단위 : 파운드) 

[그림 1] 프랑스의 자동차 등록세 : CO2 배출량 기준 Bonus-Malus 체계 (2008년 1월 이후)

구간
CO2배출량
(g/㎞)

디젤, 휘발유 대체연료

(2010 첫 해 세율) 표준세율 (2010 첫 해 세율) 표준세율

A ~100 0 0 0 0

B 101~110 0 20 0 10

C 111~120 0 30 0 20

D 121~130 0 90 0 80

E 131~140 110 110 100 100

F 141~150 125 125 115 115

G 151~165 155 155 145 145

H 166~175 250 180 240 170

I 176~185 300 200 290 190

J 186~200 425 235 415 225

K 201~225 550 245 540 235

L 226~255 750 425 740 415

M 255~ 950 435 940 425

구             분 엔진크기 2009-10 2010-11

2001년 3월 이전에 등록
1,549cc 미만 125 125

1,549cc 이상 190 205

구간
CO2배출량
(g/㎞)

디젤, 휘발유 대체연료

(2010 첫 해 세율) 표준세율 (2010 첫 해 세율) 표준세율

A ~100 0 0 0 0

B 101~110 0 20 0 10

C 111~120 0 30 0 20

D 121~130 0 90 0 80

E 131~140 110 110 100 100

F 141~150 125 125 115 115

G 151~165 155 155 145 145

H 166~175 250 180 240 170

I 176~185 300 200 290 190

J 186~200 425 235 415 225

K 201~225 550 245 540 235

L 226~255 750 425 740 415

M 255~ 950 435 940 425

구             분 엔진크기 2009-10 2010-11

2001년 3월 이전에 등록
1,549cc 미만 125 125

1,549cc 이상 190 205

    주 :  위 자동차세는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적용되지 않음
자료 :  http://www.hm-treasury.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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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 중에서 드물게 연비 기준으로 자동차세(Annual Circulation Tax)를 부과하는 덴마크는 24

여개의 구간으로 세분하여 구간별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종별로 구분하여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과세한다. 즉, 동일 연비면 디젤차가 기타 연료 차량 대비 상대적으로 중과세하고 있다. 휘발

유차는 리터당 최소 20km를 주행하는 차량의 520 덴마크 크로노에서부터 4.5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8,460 덴마크 크로노를 부과하는 반면, 디젤차는 리터당 최소 32.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60 덴마크 

크로노에서부터 5.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25,060 덴마크 크로노로 과세한다. 동일 연비의 경우라도 

휘발유차 대비 디젤차의 세액의 크기나 차등이 매우 크다.

오스트리아는 자동차의 구매단계에 연료소비세(fuel consumption tax) 또는 오염세(일명 NoVA)를 

부과한다.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Registration Tax는 연료효율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취득단계의 조세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입가의 2% × (fuel consumption in litres - 3리터), 

경유 차량은 차량구입가의 2% × (fuel consumption in litres - 2리터)를 부과한다. 이는 새로 등록하는 

신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표는 총구입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구입가격이며 승용차에만 적용

된다. 그리고 세율은 일차적으로 연비에 따라 정해지나, 연비가 동일하더라도 휘발유, 경유 등 사용하

는 유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자동차 연료소비세에 CO2 배출량 기준의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

Malus system)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신설하여, 120g/km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유로의 장려

금 제공, 그러나 180g/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g당 25유로 벌금 부과(2010년부터는 160g/

km)하고 있으며, 대체연료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0유로 장려금 제공한다.

벨기에는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105g/km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가의 15%, 최대 4,540

유로까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05~115g/km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가의 3%, 최대 850

유로까지 공제한다. 또한 Diesel Particle Filter(DPF)를 부착하고 CO2 배출량이 130g/km이하인 경유 신

차는 구매가격에서 210 유로의 세액을 경감해준다. CO2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 왈룬

지역 적용)도 운영하고 있다. 차량의 첫 취득단계에서 Bonus 또는 Malus는 차량의 CO2에 의존하여 결

정되며, 145g/km이하 차량에 대해서 장려금 제공(105g/km 이하의 경우 최대 1,000유로)한다.  

반면, 195g/km이상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벌금 부과(255g/km 이상의 경우 최대 1,000유로)하고 

146~195g/km구간은 다음 표와 같이 Bonus-Malus의 중립적 구간(neutral zone)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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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의 교체시(신차 또는 중고차) 다음 표와 같이 보조금과 부담금은 구입차량과 교체차량의 CO2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2) 기타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ㆍ보유ㆍ운행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취득

단계에서 개별소비세(Gas Guzzler Tax)를, 보유단계에서는 도로사용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저연비 자동차의 구입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유류과소비세(Gas Guzzler Tax)를 

부과한다. Gas Guzzler Tax는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연비가 낮은 승용차에 대해 연료 절약을 

장려할 목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정

한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이다. 

이는 제작사의 최저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연비가 12.5마일/갤런 미만일 경우, 최고 7,700

달러의 세금이 부과한다. 또한 주(州) 또는 지방정부의 경우 취득단계에서는 일반판매세를, 보유단계

에서는 재산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 및 일반판매세를 부과한다.

일찍이 미국은“에너지정책 및 보전법”에 근거하여 특정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신규생산되는 승용

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방식인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프로그램을 

1970년 대 중반에 도입했다. 하지만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이 제도는 2007년 12월 에너지 독립 및 안보

법의 통과로 인해, 자동차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온 기업평균연비기준에 차량별 특성을 감안하

여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35mpg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오바마대통령의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에 따라 2009년 5월 19일에“연비기준 상향

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연비기준을 발표하여, 2016년에 35.5mpg(15.1㎞/ℓ)로 상

향 규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0년 4월 1일에 미국 환경청(EPA)과 교통부(DOT)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

차와 소형 트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연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

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2년 생산차량부터 자동차 생산업체 차량 모델 전체의 연비를 매년 약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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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5%씩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연비기준을 강화하여 2016

년 차량모델부터는 34.1mpg(14.5㎞/ℓ)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

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법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세제와 국토교통성의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상호 연계하여 자동차세제를 개편하

거나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실시하여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2004

년도의 세제개편에서는 2004~2005년의 2년간 자동차세의 그린화 및 자동차 취득세의 특별조치를 실

시하였다. 그리고 2001~2005년도에 신차 신규 등록 시점으로부터 11년을 초과한 경유차(휘발유차ㆍ

LPG차는 13년을 초과한 차)는 자동차세를 10% 중과세(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됨)하였다. 한편, 일본에

서는‘자동차 NOxㆍPM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질소산화물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폐차

하거나 기준적합차로 대체하는 경우에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을 추가로 경감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그리고 2006년 4월부터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혜택을 개정하여,  2006~2007년 2년간 자동차세의 

그린화 및 자동차 취득세의 특례조치대상이 되는 저배출가스차 중 연비기준 +20% 달성차 또는 연비기

준 10% 달성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하였다. 이때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

차 및 메탄올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50%를 감면하고 자동차취득세도 경감하였다.

그리고 2007년 세제개정에서 저공해차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경감조치를 연장하였다. 천연가스자동

차,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버스, 트럭)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를 연장한 반면, 하이브리드승

용차는 기존의 2.2% 경감하던 것을 2008년 이후 1.8%로 축소하였다. 또한 저공해차량의 연료공급시

설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는 2년 더 연장하였다. 2008년 세제개정에서는 2년간 (2008~2009년) 

2009년도 자동차배출 가스규제에 적합한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취득세의 1%를 경감해주는 

자동차취득세의 특례조치를 신설하였다. 

다만,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0.5%로 축소하여 경감하고 11년 이상 된 경유차(휘발유, LPG는 13

년)는 자동차세를 10% 중과세한다. 버스ㆍ트럭에 CNG도입을 위해 2008년도 예산액 2,233백만엔을 배

정하고 신규 CNG차량 구입시 국가와 지자체가 통상 50% 보조하며, 운행차량의 개조시에는 비용의 3

분의 1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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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의 친환경차 세제혜택 : 연비 + 배출가스 기준

 

2. 정책 효과와 시사점

 

오염발생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을 고려하는 오염재의 사회적 한계비용(SMC)는 사적 한계비용

(PMC)보다 높게 되므로, 정부는 현행 오염 배출수준 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그 크기를 줄

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강제와 규제(Command and Control), 코어스 접근 등 여러 가지

의 환경정책적 정책수단별로 특정의 환경목표의 달성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사회적인 순편익(효율기

준)의 증가분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소비자, 기업, 정부, 피해자 등 경제주체별로 그 정책의 분배효과

와 고통분담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영국이 CO2 기준으로 자동차세제 개혁을 단행한 주된 목적은 환경친화적이고 연료효율이 높

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세제의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 차량

의 CO2 배출량이 점차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도 감소하였다.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이 2008년에 1997년의 189.8g/㎞에 비해 16.8%

가 감소한 158g/㎞에 이fms다. 영국 에너지연구소(ERC)의 보고서(2008)에 의하면, 1997~2005년 신차

의 평균 CO2 배출량이 10%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구           분
2005년 배출가스기준 75% 저감차

(신☆☆☆☆저배출가스차)

2010년 연비기준 +10% 달성차
자동차세 : 25% 경감

자동차취득세 : 15만엔 공제

2010년 연비기준 +20% 달성차
자동차세 : 50% 경감

자동차취득세 : 30만엔 공제

    주 :  경자동차는 자동차취득세 경감조치만 있음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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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U국가의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오염저감 효과

자료 : Green Fiscal Commission(2009)

 

[그림 2] 영국의 자동차세제 개편 효과

 (a) UK 신차 평균 CO2 배출량                                                  (b) VED 구간별 신차 분포

자료 : SMMT, DfT; 김승래(2010) 재인용

2011.3월호.indd   37 2011-04-04   오전 10:45:53



38  www.klfa.or.kr

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또한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신차의 95%가 기존 세율하에서 보다 연간 5~70파운드 절감효과2)가 발생

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 차량보다는 신차 구매 가 증대되었고 연료

고효율성과 이산화탄소 저배출차 선호가 증진되었다. 또한 대기오염 유발이 적은 연료와 기술차량이 

확대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자동차 생산업자와 공업협회(SMMT) 등 관련기관들이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개발 등의 시간적인 요구에 대해, 당시 정부는 시행시기를 2000년 9월에서 2001년 3월로 연

기된 것이다. 동시에 신규 세제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따른 환경 및 금융혜택 뿐만 아니

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정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대대적인 홍보

가 이루어졌다. 한편 올해 2010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영국의 자동차세는 디젤, 휘발유보다 대체연료의 

자동차세 부담이 더 낮아서, 신차 구입시 환경요소를 더욱 고려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차 구입예정자는 자동차등록청(Vehicle Certification Agency) 웹사이트에서 신

차의 CO2 배출량 및 연료소비량과 해당차량의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또한 

King Review(2007)에 의하면, 영국에서 자동차의 동일한 차급별로 최저 CO2 배출량 차량을 선택할 경

우, 전체 평균 CO2 배출량이 25% 정도 감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향후 자동차세 개편 방향

1. 추진 방향

 현행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조세체계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미약하다.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자동차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하고, 또한 미래의 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의 주력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들에 비해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정책추진이 그동안 미진한 수준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 

2) Ford FocusㆍFiesta모델(40파운드), Vauxhall AstraㆍRover 400(2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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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이미 배기가스 규제강화, CO₂배출량 삭감 등을 목표로 자동차세제 전반에 환경관련 세제

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EU는 지역 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CO2  배출량에 대한 규제할 계획

이라고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에너지부문의 적정한 규제와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

장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및 자동차 부문을 포함하는 각종 정책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기량 중심의 현행 자동차 세제를 CO2  배출량 등 친환경 세제로 개편하는 세

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

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기존세제에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

제혜택을 도입하거나, 현행 세제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혹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과세표준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경우에는 CO2  배출량과 연비를 고려하는데, 이것은 연료효율 향상은 물론 

CO2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동차 관련 세제, 친환경 상품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강

화하고 또한 각종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을 보다 기후변화 대응적으로 보완ㆍ개편하여야 한다. 

현재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에 한정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자동차 수요의 각종 외부비용

(혼잡비용, 도로파손 등)을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승용차 부문으로 과세대상을 확대

하고 과세방법 다양화(중량, 연비 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개편의 경우 친환경 수송

장비로서의 자동차세제와 오염배출함유량 저감의 에너지세제 간의 세부담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그린카 등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취등록세 감면이나 면세ㆍ보조금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CO2  배출량 배출가스 등급 및 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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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기준에 기초하여 세제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근 국내 판매 자동차(2008년)의 CO2  배출량

(190.5 g/km)는 유럽차량(153.5 g/km) 대비 평균 24.1% 정도 높은 수준이다.  

2. 과세 대상 및 체계

 

EU회원국들은 CO2  배출량과 연료효율성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자

동차 생산 및 구매단계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친환경차 개발 및 수요촉진을 장려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 자동차관련 세제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덴마크 등 일부국가는 연비기준과 연료형태에 따라 

세액을 차등적용 중이나, 대부분 EU 국가는 CO2  배출량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러

한 과세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나,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CO2  배출량(연비)

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세액(세율)을 차등 설정하는 방식과 둘째, 배기량기준에 추가하여 CO2  배출

량(연비)에 따라 자동차 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덴마크, 영국, 프랑스, 핀란드, 룩셈

부르크, 스웨덴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와 네덜란드 등은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동차관련 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

리적인 자동차선택을 유도하기 위한“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이 2008년 3월 

개정되어,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는 1989년 4월부터 측정관

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시행, 그리고 CO2  배출량은 2005년부터 측정하기 시

작하여 2008년 8월부터 연비ㆍ등급 라벨에 병행하여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연비(km/ℓ)는 정

해진 양의 연료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하며, 주로 1리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

를 단위로 사용한다. 이는 연료소비의 에너지효율성을 논의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로서 숫자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CO2 배출량(g/km)이란 1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CO2 의 양(g)으로서 자동차의 환경효율성을 의미하

며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 자동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2009년 신규 등록 차량의 CO2  배출량과 연비의 상관관계를 차량연료별로 살펴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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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휘발유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 국가 환경목표치로 설정된 CO2  배출량 140g/㎞, 연비 17㎞/ℓ

의 기준 축으로 좌표로 하여, 경유 차량은 휘발유 차량의 분포선보다 상단측에, LPG 차량은 하단측에 

분포하여, 동일연비의 경우 환경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우리나라 승용자동차의 특성 분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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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는 단순히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가지는 도로이용,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염에 대한 외부효과의 효과적 억제라는 정책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3)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의 기준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유류 과소비 억제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강화

를 위해 연료의 환경 및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CO2 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차등과세 도입 등을 세수중

립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득향상과 기술진보로 인

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사치억제 과세기능은 점차로 약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비용(외부불경제)을 줄이기 위해 교정적(corrective) 물품세 기

능이 점차로 부각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표 6> 자동차세제의 연비와 CO2 배출량 기준의 비교

3) 가령, 현행의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누진적 성격은 조세의 형평성(소득재분배) 기능과 에너지 절약 및 경형 및 중소형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 장 점 단 점

연비

●에너지소비절약을 주요 정책 목표
●자동차업계의 규제 순응이 용이
●CO2 배출량에 비해 자료 누적량이 풍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연비 규제 중

●연료별 에너지소비효율만을 고려하여 각종 오염물
질 배출의 특성의 감안이 부족

●근본적으로 연비를 통한 CO2 배출량 통제라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 환경관리의 부분지표(partial index) 
관리에 불과

●EU중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확산 추세와는 거리
가 있음

●연료별 오염물질 특성의 감안이 부족
●보통 에너지소비절약은 주요 목표로 설정하나, 이는 
사적이득에 포함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주행
거리를 높여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킬 우려(rebound 
effect) 존재

CO2 
배출량

●CO2 저감을 주요 정책 목표
●녹색성장 정책 구현 및 외부성 교정세적 개
념에 근거한 직접적 수단

●생활소비재 등에 CO2 배출량 적용이 확산
되는 추세로서 향후 국민적 이해와 친환경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

●많은 국가들이 CO2 배출량 기준의 세제를 
적용 중

●자동차 업계는 연비 규제에 보다 익숙 
●도입 초기 연비에 비해 국민의 이해 곤란
●‘08년 8월부터 표시, 기존 차량에 대한 누적 자료가 
부족

자료 : 김승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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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동차관련 세제의 친환경적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과세기준으로 연비 또는 CO2 배

출량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비를 향상시

켜야 하므로 CO2 저감 기술과 연비 향상 기술은 차이가 없으나, 과세 기준으로서 연비는 자동차 업계

의 규제 순응이 용이하고, CO2 배출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다만 우

리나라는 CO2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2008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대한 

누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연비 기준은 유종별로 세율구간을 달리 설정해야 환경효과적이므

로4) 세율체계가 복잡해지고, 간접적인 CO2 배출량 통제 수단이며, 단기적으로 연비 기준 채택 후 추후 

CO2 배출량으로의 변경은 잦은 과세 체계 변경으로 인한 조세행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세제의 과세표준(tax base)을 배기량기준(cc)에서 CO2 배출량으로 변경할 때, 기본적으

로 보너스-맬러스 체계에(Bonus-Malus System) 입각하여 세율을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

다.5) 가령 영국은 CO2 배출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도입 당시, 대체로 CO2 배출량이 낮은 소형차 이하는 

세율이 인하되고, 준중형 이상은 인상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비 

기준의 경우는 세율구조를 연료별(유종별)로도 차등화하면, CO2 배출량 절감목표를 보다 잘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연비를 가지는 차량의 경우에도, 유종별로 CO2 배출량이 다르므로, 유종별로 차등

화해야 한다.  또한 연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환경목표로서 CO2 배출량 목표치(140g/km)에 준

하여 휘발유, 경유, LPG 등 차량의 연료별로 연비 목표치, 과세구간 및 세율체계 등을 다르게 설정해야 

효과적이다. 한편, 자동차관련 세제를 과세표준으로서 연비나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개

편해 나갈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차종별 과세 형평성 확보, 조세 역진성 최소화, 지방세수의 안정성 등

을 위해 적정한 세율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여 국내 온

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낮은 차)는 현재 세액 보다 가중(경감)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비나 CO2 배출량 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해 현행대비 중과하여 교정과세 기

4) 단일연비 기준으로 자동차세제를 설계하면 휘발유, 경우, LPG 등 연료별 CO2 배출량의 차이를 세율체계에 반영하지 못하
므로, 연비 기준 채택 시 연료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유종별로 세액을 달리 설정해야 효과적이다.  가령, 덴마크의 자
동차세제의 경우, 연비기준 과세방식으로 부과하되 유종별로 구분하여 휘발유와 디젤차량에 대해 차등과세하여 친환경세
제적 특성을 보완하고 있다.  

5) 세율체계의 설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래(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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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 목표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연차별 세액 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즉 2015

년까지 140g/km라는 CO2 배출량 규제의 국가 목표의 단계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 향상을 

감안하여 가령 2년 단위로 세액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CO2 배출량이 낮은 차량 구매자는 지속적인 세액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 

CO2 배출량이 높은 차량 구매자는 단계적으로 세액 가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세제의 개편범위는 우선적으로 현행 배

기량(cc) 기준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연비나 CO2 배출량 등 친환경세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6)  우리나라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소비자 수요 행태가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령 김승래(2010)의 모의실험 분석

에 따르면 신규 승용자동차의 수요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엔진 배기량 기준에서 CO2 

배출량 기준으로 4단계, 7단계, 11단계 등으로 변경하면 신규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의 승용차 수요 변화

6) 화물차, 특수차 등 기타 차량들은 향후 측정 기술여건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세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김승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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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현행 평균구간(180-200g/km) 미만의 승용차 수요가 늘고, 그 이상 구간의 승용차 수요

는 감소한다.  또한 소형차 이하의 세부담 감소 및 중형 이상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경차, 

소형차의 수요가 진작되고, 중형, 대형차의 수요는 억제가 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CO2 배

출량이 작은 차량들의 시장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재 취득단계 등에서 보조금 지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낮고 또는 연비는 높기 때문에 일반차량과 동일

한 세율체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기차는  초기시장 형성 지원, 운행단계에서 CO2 배

출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준의 일반 승용자동차세 세율체계(안)이 마련되면 전기차는 최저 

수준(8만원~10만원)에 상응하는 세액 부과할 수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격 인하,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되므로, 시장 성숙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차에 대한 별도 세율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이후 자동차 에너지효율

제도를 보완하여 전기차는 전력사용량(kWh)에 대한 주행거리(km)로 연비(km/kWh)를 표시할 계획

으므로, 전력사용량에 기초한 과세 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친환경자동차로 

대체연료 사용차량은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과세구간별로 기존연료차량 대비 일정액을 경감한 저

세율 구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친환경세제 개편시 환경기준에 따라 과세구간을 세분화 할수록 고 CO2 배출

(또는 저연비) 차량들의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므로, 세제개편 초기에는 조세제도 복잡성와 행정비용, 

일부 대형차량 세부담 급증, 한미 FTA 등 수입차 통상문제 등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 상한제 등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환경목표의 최대 달성을 위한 과세구간의 세분화 정도도 초기에는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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